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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는 항공안  한 지속 인 노  국 인  안  지하여 나, 근  

여러 항공사고  생과 변하는 국  경에 라 항공안 리체계  개  필요 이 요구 고 있

다.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 하  해 2014 부  행 고 있는 시스   항공(운항, 감항)

안 감독 지원시스  개  이후 원 한 운  하여, 운 에 필요한 에 해당하는 법 ･고시･훈

･ 규 등 법 도  책  립  한 연구이다. 본 연구에 는 항공안 감독 업 에 는 국내

외 법 도를 조사  분 하여  악하고, 국외 사  하여 개 안  시한다. 주요 개

안 는 법 에 험 리를 한 체계   그 역할에 한 부 인 명시 등이 필요하다는 

시사  시한다.

1.   

1.1 연구  경  목

근 국 민간항공 구(ICAO)는 안 평가 우

국가를 상  ‘국가항공안 프 그램(State 

Safety Programmes, SSP)  립  요구하고 

있 며, 부속  19(Annex 19) 에 라 

2017 지 모든 체약국  항공안 감독체계 

립  요구하고 있다.

또한 ICAO 부속  19 SMS 과 SSP 등에

 규  험 리  안 감독 행과 실  

항공안 감독 업 에 용이 가능한 험 리 

 시스  계하  해 는 우  

 법 도를 검토하여 항공안 감독  업 매뉴

얼  검 를   보 할 필요가 있다.

라  본 연구  목  ICAO가 요구하는 항

공안 감독 업 지원  한 차 재 계에 른 

업 매뉴얼  검  마  통해 험 리 

 안 감독업  지원시스  도입에 른 법

도 ･개  안  시해 보고자 한다.

2.  항공안 감독  국내외 법  황 검토

2.1 우리나라 항공안 감독 도  

재 항공안 감독 도  규  ‘항공안

감독 업 규 ’과 ‘항공안 감독 업 매뉴

얼’, ‘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 지침’이 있

며, ‘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 지침’  

‘항공법’, ‘운항 ’ 등  항공안 과 

 법  법  근거  고 있다.

그러나 ‘항공안 감독 업 규 ’과 ‘항공안

감독 업 매뉴얼’, ‘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

업 지침’에  법  근거  삼고 있는 국내외 

법 도  많  부분  폐지･변경이 이루어

며, 경우에 라 는 타 법 도  통합 거나 그

를 체하는 새 운 법 도들이 에 라 

법 체계에 란  야 하고 있다.

이에 한 구체 인 사 를 살펴보면 <Table 

1>과 같이 항공안 감독 업  근거가 는 

‘항공안 감독 업 매뉴얼’과 재 ‘운항

’  할 , 삭   변경 등  개 사항

 하지 못하여 실질 는 업  근거가 

지 못한다는 이 존재하고 있다.

또한, ‘항공안 감독 업 규 ’, ‘항공안 감

독 업 매뉴얼’, ‘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

지침’과 ‘운항 ’  외한 나 지 규

(고시, 훈   규) 간  계를 살펴볼 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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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지 또는 변경, 인이 불가능한 규 에 한 

 미 , 업 내용과 근거 규  간   부

합 등  들이 도출 었다.

라  ‘항공법’ 74조 3  항공  안

운항  해 ｢운항 ｣  할 것  명

시한 것  고 해  , 이  부합 지 않고 

있어 항공안 감독  지원시스  마  해

는 다  에 한 개 이 필요한 상황이다.

구분 주요내용

변경사

AW130 작업 장  근거에 해당하는 ｢운항
｣ 5.10.1.7, 6.3.1.2, 6.3.1.4, 6.5.1.3 

 6.5.1.12를 살펴보면, 행 ｢운항 ｣에
는 각각 5.10.7, 6.3.2, 6.3.4, 6.5.3  

6.5.12  변경

미

사

AW150 행  객실 검  근거에 해당하는 
8.4.7.12는 행 ｢운항 ｣에 는 삭
었 나, ｢항공안 감독 업 매뉴얼｣  해당 검

에는 아직도 운항  8.4.7.12가 근거  
존재

Table 1. 운항기술기 과 련 항공안 감독

업무 비교

2.2 험 리  법 체계 미

우리나라 항공안 감독체계  또 다른  

ICAO 부속  19에  시  험 리를 실  항

공안 감독 업 에 용하  한 법 체계가 미

하다는 것이다. 우리나라는 ICAO 부속  19에 

하여 SSP를 고시하고 험 리에 한 사항

 규 하고 있다. 하지만 업 행  한 권한

 부여한다고 할  있는 상 법인 ‘항공법’ 

등 법 에는  내용이 부재하여 험 리를 

한 권한  역할이 미 한 실 이다. 또한 실

인 업 행  해 필요한 업 차  검  

등 부 인 업 내용  규 하고 있는 ‘항공안

감독  업 규 ’ 등 규 ・매뉴얼・지침에 

해 도  내용이 규 어 있지 않다. 라

 재 우리나라  법 체계를 살펴  , 실

질  험 리를 용하 에는 많  미

이 존재하는 상황이다. 

2.3 국외 사

우리나라  달리 험  항공안 감독체계

를 구축한 인 국외 사 는 미국  안

보증체계(Safety Assurance System, SAS)  

들  있다. 미국  SAS  원 한 운  해  

연 법   연 규 집  통해 법  권한  규

 권한  마 하고 있 며, 부 는 FAA

 ‘Order 8900.1 Flight Standards Information 

Management System’  통해 SAS  책, 개

  역할에 한  부  안 감독

 한 업 차를 규 하고 있다. 특히 

‘Order 8900.1’에  규 하고 있는 내용  안

감독 업 모델 뿐만 아니라, 험 리를 한 

부 인 업  지침  공하고 있다. 또한 이를 

해 필요한 인 내용들과 주요한 도구, 훈

 요건 등 SAS  운 에 필요한 인 내용

에 해 규 함 써, SAS  원 한 운  

한  조 하고 있다. 이러한 국외 진사

를 참조하여 국내 항공안 감독  법 체계 

역시 개 이 필요하다고 할  있다. 

3.  항공안 감독  법  개 안

항공안 감독 지원시스  운  해 필요한 

개 요건  개 목  항공법  심  다

과 같이 시해 보고자 한다.

항공안 감독 지원시스  역할  향후 CMA

에 한  한 사   안 리체계

 핵심이   있다는 에  요도  민간에 

미   있는 향  고 한다면, <Table 2>  

같이 항공법 상  규  신  필요가 있다고 

단 다. 아울러, 항공법 상 개 에 라, 동법 

시행 과 시행규  역시 개 이 필요하다.

구분 구(舊) 신(新)

항공법

4 9조 5

(항공안

보 리 체 계

 구축 등)

<신 >

① 국토부장  항공  안 운항  

보하  하여 다  각  사항

이 포함  안 과   항공

안 에 한 보  항공사고 자

료 등  통합  지· 리·

용할  있도  항공안 보 리체

계를 구축· 리하여야 한다.

② 국토부장  항공안 책에 효

과  용하  하여 1항  

Table 2. 항공안 감독 지원시스템의 역할에

한 항공법 개정방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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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 결

본 연구  목  ICAO가 요구하는 시스  

 항공안 감독 체계 계  개  해 구

요소가 시스  내에  원 하게 운   있도

 법  근거를 마 하는데 있 며, 항공법  

심  주요 ·개  내용  검토해 보았다.

이는 결국 험 리  항공안 감독 업  

행  해  필요한 부 인 차  에 

른 것 , 업 규 , 매뉴얼  지침  개

하는 과 에  국토 통부  안 리자, 항공안

감독  등 사용자  항공사 등 이해 계자들  

견  하여 한 부작용  소 하는 

향  개 이 어야 하며, 향후  분야 

가  내용검토  검증  통해 보다 합리 이

고 실효  있는 법 도  개 어야 할 것이

다.

후 

본 연구는 2015  부(국토 통부)  재원

 국토 통과학 진 원 항공안 개 사

업  연구  지원(15ATRP-C088132-02)에 

해 행 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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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 에 른 항공안 보 리체계를 

 공 할  있도  하여야 한다. 

③ 1항  규 에 른 항공안

보 리체계  구축· 리  2항  

규 에 른 항공안 보 리체계  

공  차· 법 등에 하여 필요한 

사항  통  한다.

항공법 시행

6 2 조 ( 항

공 안 보

리 체계  

구축 등)

<변경>

국토 통부장  항공  안 운항에 

한 보  항공사고 자료 등  

통합  지· 리· 용할  

있도  국토 통부  하는 항

공안 보를 항공안 보 리체계

 구축하여 리·운 하여야 한다.

항공법 시행규

14 3조

9(항공안

보)

<신 >

①  62조  "국토 통부  

하는 항공안 보"란 다  각 

 같 . 

1. 항공사고 원인분 (다만, 범죄  

사   사항  외)

2. 항공안 리규   여부  

인·평가 결과

3. 감항증명, 운항증명, 조직인증 

승인, 인·허가, 분 ·평가 결과

4. 항공안 감독  운항·감항 

검·감독, 분 ·평가 결과

5. 그 에 안 운항  해 필요한 

보

② 국토부장  1항에 른 항공

안 보를 항공안 에 용할  있

도  법 2조 5, 37조 2, 49

조에 라 항공 책 본계획, 항공안

개 계획, 항공안 프 그램  

립･ 행하는데 항공안 보 리체

계를  들과  공

할  있도  하여야 한다.




